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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십니까?

   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.

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․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

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『서울특별시

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

겠습니다.

□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○ 학교 밖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 

교육복지여건을 조성하고, 학습지원 사업을 통해 학력을 획

득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

청소년 지원 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

고자 합니다.

□ 관련 법규는
○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

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

있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와 

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입니다.

□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
○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, 학교 밖 청소년의 

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3조), 학교 밖 

청소년 지원계획 및 지원위원회 설치·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

4조~제10조),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(안 

제11조) 등입니다.



 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
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

  감사합니다.


